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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내 용

 1. 피청원인

  - 성명 : 송영길

  - 현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해당 발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2. 청원요지 : 피청원인의 징계혐의(해당행위)

  - 피청원인은 선거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여, 

중앙당의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지에 반하는 해당행위를 하였음.

  - 세부 내용은 별지 2. 청원요지 참조.

 3.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

  -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 당헌 제14조 제2항, 윤리규범 제3조·제4조·제5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위반에 해당함.

  - 세부 내용은 별지 3.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 참조.

 

 ※ 청원인이 허위의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위조·변조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징계를 청원하는 경우, 당규 제7호 

제14조(징계사유) 및 제30조(무고에 대한 조치)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6 월     일

신청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 귀중



별지 2. 청원요지

피청원인의 징계혐의, 해당행위

본 청원인은 피청원인 송영길에 대하여, 선거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행위가 중앙당의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지에 반하는 중대한 해당행위

라고 판단하여 징계를 청원한다.

피청원인 송영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이며, 해당 발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다. 피청원인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도 하므로, 일반 당원보

다 더 높은 수준의 당헌·당규 준수 의무, 당 추천 후보 지원 의무, 선거기강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중앙당은 2026년 5월 10일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평당원,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후보자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피청원인은 선거기간 중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관련 영상 및 보도에 따르면, 

피청원인은 김관영 후보에 대해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뛰어난 사람”, “어차피 

민주당 사람”이라는 취지로 평가하고, 민주당이 전북도지사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 피청원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다. 공천 후보자는 당의 공천질서와 선거기강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준수 의무자이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청원인이 다른 선거에서 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것은, 당의 공천 권위와 후보 지원 체계를 훼손한 행위이다.

특히 김관영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을 김관영TV 영상으로 게시하여 선거홍보에 활용하였다. 이는 피청원인

의 발언이 단순한 논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 측에 정치적 

정당성과 홍보 효과를 제공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청원인의 행위는 중앙당의 해당행위 엄단 방침에 반하고, 당이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해야 할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민주당 공식 후보의 선거운동을 약화시키고 경쟁 무소속 

후보에게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 중대한 해당행위이다.

이에 청원인은 피청원인 송영길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등 중징계를 요청한다.



별지 3.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

피청원인 송영길의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윤리규범 및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 위반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는 당원에게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청원인은 선거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는 중앙당의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지, 당의 공천질서, 당의 공식 후보 지원 방침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청원인의 행위는 당헌·당규 준수 및 당론·당명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당헌 제6조 제2항 제3호 위반

당헌 제6조 제2항 제3호는 당원에게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후보는 이원택 후보였고,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

는 무소속 후보였다. 그럼에도 피청원인은 김관영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였다.

피청원인은 해당 발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으므로, 당 추천 

후보 지원 의무를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청원인의 행위는 당헌 제6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

3. 당헌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윤리규범 위반

당헌 제6조 제2항 제4호는 당원에게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윤리규범 제3조는 당원이 강령·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한

다. 윤리규범 제4조 제2항은 당원이 당원 간 상호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리규범 제5조 제1항은 당원이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피청원인은 선거기간 중 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옹호하여, 당헌·당규 준수 의무, 

당원 상호협력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4. 당헌 제14조 제2항 해당

당헌 제14조 제2항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피청원인은 당 추천 후보 지원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기간 중 경쟁 무소속 후보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당의 공천질서와 선거기강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당헌 제14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5.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반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당은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문을 통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피청원인의 행위는 이 중앙당 지시와 결정에 반한다.

6.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위반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사유

로 규정하고 있다.

피청원인은 윤리규범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당규 제7호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7.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위반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6호는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제7호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간 중 당의 핵심 당무는 당이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과 지원이다. 

피청원인의 발언은 민주당 공식 후보에 대한 당력 집중을 약화시키고, 당원과 지지자에게 혼선을 초래했으

며, 경쟁 무소속 후보에게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청원인의 행위는 당무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이자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

8. 당헌 제84조 및 공천불복 관련 규정에 관한 의견

피청원인이 직접 공천불복을 한 당사자는 아니므로, 당헌 제84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1항 제8호를 

피청원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피청원인의 발언은 공천불복 또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후보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당의 

공천불복 무관용 원칙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피청원인의 행위가 당의 공천질서와 

선거기강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9. 징계 수위에 관한 의견

본 사안은 경고 수준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피청원인은 해당 발언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였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또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일반 당원보다 훨씬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중앙당이 이미 해당행위 엄단 방침을 공지했음에도, 피청원인은 선거기간 중 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

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선거에서 공천불복 후보를 옹호하거나 당의 공식 후보를 흔드는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청원인은 피청원인 송영길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등 중징계를 요청한다. 사안의 중대성, 피청원

인의 전직 당대표 및 민주당 공천 후보자라는 지위, 중앙당의 사전 경고 존재, 경쟁 무소속 후보 측이 

해당 발언을 선거홍보에 활용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엄정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



별지 4. 첨부 자료

1.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문 사본



2. 김관영TV 게시 영상 자료

- 제목: 「송영길 전 대표, “김관영은 이재명이 선택한 민주당 사람”」

- 링크: http://bit.ly/4fruw3j , https://www.youtube.com/watch?v=POMPyUmIdzQ

http://bit.ly/4fruw3j


3. JTBC 뉴스 쇼츠 자료

- 링크: https://bit.ly/4vxZ33Z , https://news.jtbc.co.kr/shorts/ND10753428



4. 전북타임즈 기사

- 제목: 「송영길 “김관영 어차피 민주당 사람…전북도민 심판 겸허히 받아들여야”」

- 링크: https://bit.ly/4e5ev0y , https://www.jeonbuktimes.co.kr/m/view.jsp?ncd=224892



5. 서울신문 기사

- 제목: 「“김관영도 민주당 사람” 송영길 발언에 이원택 측 반발…與 “당 돌아가는 사정 잘 몰라”」

- 링크: https://bit.ly/4uUXvRV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5/31/20260531500082


